
[별  11] <개정 2017. 1. 17.>

류수수질 준초과 별 과계수(제41조제3항 련)

초과 10% 미만
10% 상 

20% 미만

20% 상 

30% 미만

30% 상 

40% 미만

40% 상 

50% 미만

과계수 1 1.2 1.4 1.6 1.8

초과
50% 상 

60% 미만

60% 상 

70% 미만

70% 상 

80% 미만

80% 상 

90% 미만

90% 상 

100% 지

과계수 2.0 2.2 2.4 2.6 2.8

비고 

1. 류수수질 준초과  = ( 출농도 - 류수수질 준) ÷ ( 출허용 준 

- 류수수질 준) × 100

2.  값  류수수질 준보다  경우  공공폐수처리시  경우에는 

류수수질 준   값 로 한다.

3. 제1  출허용 준  공공하수처리시  하수처리 역에 는 출시

에 하여 경  따로 출허용 준 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

그 출허용 준  적용하지 아니하고, 경 령 로 정하는 출허용 준  

적용한다.


